
솔로몬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솔로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벌채허가서(Felling Licence) : 대규모 벌채인 경우

 *[발급기관: Ministry of Forestry and Research]

- 제재허가서(Licence to operate a mill) : 사유림 내 목재 벌채 

  및 가공하는 경우

 *[발급기관: Ministry of Forestry and Research]

벌채허가서, 

제재허가서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

용되는 것으로서 산림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

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7.10월 기준 산림 3.9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

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

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

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

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

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

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하는 서류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

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o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

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

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수출허가서(Permit to Export) 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

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

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

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

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

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



[벌채허가서(Felling Licence)]



[제재허가서(Licence to operate a mill)]





[수출허가서(Permit to Export)]



솔로몬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일반 산림 현황

솔로몬의 산림은 총 2,185,000 ha 로 전체 국토면적의 7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1) 산림면적은

원시림(Primary), 기타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조림지(Planted)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2)

- 원시림(Primary) : 1,105,000 ha(50.6%)

- 기타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 1,053,000 ha(48.2%)

- 식재림/조림지(Planted) : 27,000 ha(1.2%)

이 중 보존림, 보호림, 생산림으로 지정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림 : 376,000 ha3)

- 보존림 : 492,000 ha4)

- 보호림 : 0 ha5)

솔로몬은 산림자원과 목재이용에 관한 법률(Forest Resources & Timber Utilisation Act) 및 목재

규정(Timber Regulation)에 따라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 & Research)가 산림의 경영 및

이용에 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5,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4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4)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7,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73,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국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채 허가 관련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솔로몬 내에서의 벌채는 일반적으로 전기톱을 이용하는 벌채로 진행되며 수작업에서 중장비를

활용한 산림활동까지 다양합니다.

벌채허가서(Felling Licence)에 기반한 벌채는 추가적인 공정에 대한 제재허가서(Milling

Licence)를 함께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재허가서는 산림자원과 목재이용에 관한 법률(Forest

Resources and Timber Utilisation Act) 및 목재 규정(Timber (Levy and Mill Licensing)

Regulations) 제2조1항a호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이 벌채 허가 절차는 일반적인 상업용 대규모

벌채의 경우에 적용되며 환경·기후변화·재난관리·기상부(Ministry of Environment,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and Meteorology)의 개발동의(Development Consent)와 산림부

(Ministry of Forestry and Research)로 연간 벌채계획과 세부 영림계획에 따른 벌채 세부 실

행계획(Coupe Plan)의 제출이 요구됩니다.6)

제재허가서(Milling Licence)는 산림자원과 목재이용에 관한 법률(Forest Resources and

Timber Utilisation Act) 및 목재 규정(Timber(Levy and Mill Licensing) Regulations)제2조1항b

호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이 허가절차는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소유한 토지 내에

서 목재를 벌채하고 가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공허가서를 보유한 자(연간 1,000㎥ 이상

생산)는 허가를 위한 연간 벌채계획과 세부 영림계획에 따른 벌채 세부 실행계획(Coupe Plan)

을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 and Research)로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기후변화·재난관리·기

상부(Ministry of Environment,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and Meteorology)의

개발동의를 얻어야 합니다.7)

솔로몬에서 호주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합법성 확인사항을 보충하기 위한 자료

로 벌채허가서(Felling Licence) 또는 제재허가서(Milling Licence)를 활용하고 있습니다.8)

6)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8,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7)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8,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8)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7,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Solomon Island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 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

#country-specific-guidelines)

그림 48. 벌채허가서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Solomon Island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 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

#country-specific-guidelines)



그림 49. 벌채허가를 포함하는 제재허가서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Solomon Island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 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

#country-specific-guidelines)



그림 50. 벌채허가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제재허가서



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솔로몬에서 수출되는 제재목은 주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운송됩니다. 솔로몬에는 두 개의

항구(Honiara, Noro)가 있으며 솔로몬에서 수출되는 제재목은 대부분 Honiara 항구를

통해 수출됩니다.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Solomon Island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그림 51. 제재목 공급망9)

9)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솔로몬에서 수출되는 목재의 주요 수종으로는 다음의 수종들이 포함되며, 제재목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10)

- vitex (Vitex cofassus)

- akwa (or taun, Pometia pinnata)

- kwila (or merbau, Instia bijuga)

- rosewood (Pterocarpus indicus)

솔로몬의 법령에 따라 원목 상태로 수출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수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1)

- vitex (Vitex cofassus)

- kwila (Intsia bijuga)

- rosewood (Pterocarpus indicus)

- white beech or canoe tree (Gmelina moluccana)

일부 수종에 대하여 환경·기후변화·재난관리·기상부(Ministry of Environment, Climate

Change, Disaster Management and Methorology)의 승인을 받아 수출이 가능하며 해당

수종은 다음과 같습니다.12)

- ngali nut (Canarium indicum)

- tubi (Xanthostemon melanoxylon)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2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39,401 ha 이며 CoC 인증은

0 건입니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10)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10p,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11)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1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12)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10,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0 ha이며CoC인증은0 건입니다.(2017. 9월기준) 자세한내용은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2항 제4호)

솔로몬에서 목재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수출업자는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 and

Research)에서 수출허가서(Permit to Expor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허가서를 신청하기

위하여 허가서 번호, 수출량, 수종, 수출액 등 교역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수출허가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필수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13)

- 수출되는 목재의 수종, 물량을 식별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Packing list)

- 구입주문서(Purchase order), 송장(Invoice) 등 거래 증빙서류

모든 승인된 수출허가서(Permit to Export)에는 산림부 장관의 승인에 따른 직인과 함께

식별번호가 표기되어야 합니다.14)

수출허가서는 모든 수출 탁송물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수출허가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

합니다.15)

- 원자재 식별을 위한 허가서 번호

- 수출업자, 수입업자의 성명과 주소

- 수송용 컨테이너 번호

- 수출 제품의 부피, 수종, 물량

13)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14)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15)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솔로몬의 목재가 호주로 수출되는 경우 산림부(Ministry of Forestry and Research)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를 합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16)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Solomon Island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

#country-specific-guidelines)

그림 52. 수출허가서

16)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7,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수출허가서를 신청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필요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17)

발급된 수출허가증은 각 탁송 화물의 내용물과 관세 지불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 세관과

특혜 원산지 증명 발행기관(Excise Division)에 제공됩니다. 해당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세관

허가(Customs approval)를 발급합니다.18)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Solomon Islands,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

#country-specific-guidelines)

그림 53. 원산지 증명서

17)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18) Country Specific Guidelines for Solomon Islands, p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Samuel P.Vazu

- 소속 : Ministry of Forestry & Research

- 전화번호 : +677 28611 / 22453 / 24215

- e-mail : svazu@mofr.gov.sb

- 성명 : Richardson Raomae

- 소속 : Ministry of Forestry & Research

- 전화번호 : +677 24503 / 24215

- e-mail : raomae_r@mofr.gov.sb


